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5. 1. 21.>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대상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

(제18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 등이 연구ᆞ개발 목

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

  가. 「초ᆞ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광주과학기술원

  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마.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울산과학기술원

  바.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

  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ᆞ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

출연연구기관

  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ᆞ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차.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카.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

  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

설연구소

  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력연구

소

  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

  너.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ᆞ검사기

관

  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자

  러. 공단

2. 전시회 전시 또는 박람회 출품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 또

는 승강기

3. 부품안전인증을 위한 제17조제2호에 따른 안전성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

하는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위한 제20조제2호에 따른 안전성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


